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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무행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수를 확보하여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

회가 조세제도를 결정하면,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정부의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그러므로 세무행정은 세수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데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조세제도

를 집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가 성공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제도를 도입하게 된

다. 납세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인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무조사제도이

다.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 등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고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어 추가적으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채찍을 가

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려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유인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결국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세무

당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무조사제도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다른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자주 실시할수록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성실하

게 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가산세율이 클수록 성실신고의 가능성도 커진다. 세무

조사의 절대적인 빈도뿐만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상대적인 빈도도 납세자의 경제적

인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세무조사로부터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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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또한 납세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무행정의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

히 그동안의 납세순응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세무 부조리와 계층간 세부담이 공평

하지 않다는 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

던 이유도 있다. 납세자가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다

고 믿는다면 그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부정한 방법을 택

할 것이며, 이런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세무조사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무 부조

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세무조사의 여러 측면들이 납세자

의 납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차분히 검토할 때인 것 같다. 이는 이

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세

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

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세무행정의 주요 과제를 다루

었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세정의 변화를 소개한다. 그리고 제

Ⅳ장에서는 향후 세무조사제도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으며, 제Ⅴ장에서는 본 논

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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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무행정의 주요 과제

1.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으며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측

면에서의 세무당국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의 영역

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이외의 세무당국의 다양한 역할들도 점차 조명을 받기 시작

하였다. 

세제 개혁을 통해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세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졌다.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

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여 공평

한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효율과 형

평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세정 개혁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무당국의 일차적인 역할은 세수를 확보하여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무당국은 의회에서 결정한 납세자의 조세부담 등과 같은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구

로서, 조세정책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거둬 정부의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알 수 있

어야 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의 과세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근본이 되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이 의도한 대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만약 세무당국이 과세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우선 주어진 세율하에서 

의도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자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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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보를 알 수 없다는 믿음을 납세자들에게 줌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도록 만들 것

이다. 또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세부담은 같다 하더라도 실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계층이나 집단별로 조세부담이 달라져 세금이 공평하지 않게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의도했던 조세정책과는 다른 조세정책이 시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세무당국은 과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들에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과세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정보를 파악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

해 바람직하게 쓰이고 있으며 또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

로 세무당국이 과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납세자들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정직하게 신고해야만 할 경제적인 이유는 없

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고할 과세정보를 결정한

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당

국은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무당국은 우선 과세정보와 관련한 보다 많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기장제도가 보다 보편화되고 신용카드의 사용 등을 통해 신용거

래가 보다 활성화되어 과세정보가 보다 투명해지면 한편에서는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납세자들에게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

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발각하리라는 믿음을 줘 과세정보를 보다 정직하게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투명해져도 세무당국이 모든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기본적인 과세정

보를 납세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이 과

세정보를 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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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의 유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세무조사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

사를 실시하여 실제의 과세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고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어 추가적으로 세

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세무조사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축

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없애는 데 있다.

세무조사제도도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의 경제적인 유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의 빈도와 가산세율이다. 먼저 세무조사를 자주 실

시하면 할수록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실제의 과세정보가 발각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

에 자신의 과세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정직하게 신고하게 된다. 물론, 이때 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세

무조사의 빈도를 무작정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소요되

는 비용과 세무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인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적정한 수

준에서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절대적인 빈도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도도 납세자들의 경제

적인 유인을 결정한다. 과세정보를 낮게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를 상대적으

로 더 자주 실시하면,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더 자주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세무당국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한편, 가산세율이 높아질수록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한 후 발각되었을 때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므로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축소 신고할 유인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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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형태의 세무조사제도가 있으며,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축

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줄이기 위해 바람직한 세무조사제도를 선택하여 시

행한다. 

한편, 세무당국은 또한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을 포상함으

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 예로 국세청에서 작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모범 성실 납세자’나 ‘모범 세무 대리인’제도를 들 수 있다. 납세가 국민

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상의 크기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만큼 클 수는 없지만, 사회의 전반적

인 납세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포상제도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며, 세무

조사의 빈도, 가산세율 등에 따라 세무조사제도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유

인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세무조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3. 효율과 형평의 조화 

국가의 재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효율과 형평 사이의 상

충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효율과 형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상당히 힘들며, 오히려 효율과 형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세무조사제도도 이러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하여 이러한 상

충관계를 살펴보자. 두 명의 납세자가 있어 한 납세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였고 

다른 납세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하자. 둘 중 한 명에게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만약 두 납세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부존자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효율성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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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를 더 자주 세무조사해야 한다1). 신고 소득이 낮

다면, 이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

로 적은 행정비용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인 유인이라는 측면에서도, 낮은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더 자주 실

시할수록 소득을 낮춰서 신고할 유인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 전략을 사용하면, 세후의 소득분포는 세무조사제도를 고

려하지 않았을 때의 조세제도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진적일 수 있다2). 소득

을 낮게 신고한 납세자들 중에는, 실제 소득은 낮지 않지만 신고한 소득이 낮은 납

세자도 있겠지만, 실제 소득이 낮아서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러므로 소득을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더 자주 시행하면,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채찍을 가하는 결과가 빚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충관계 때문에 누구에게 세무조사를 더 자주 실시할지를 결정하기가 쉽

지 않다. 한 발 더 나아가 계층이나 집단별로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할 때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납세자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부존자원의 

크기가 다르다면, 소득을 낮춰서 신고할 가능성은 신고한 소득의 크기만이 아니라 

부존자원의 크기에도 의존하므로 계층이나 집단별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표 Ⅱ-1>은 2001년도 미국의 소득 수준별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비사업소득의 조사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이 10

만달러 이하에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 더 자주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다른 계층의 납세자들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IRS는 효율과 형평을 적절히 조화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신고 소득이 어떤 수준보다 낟은 계층에서는 효율을 보다 강조하여 신고 소득

1) 이 주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anchez and Sobel(1993)을 들 수 있으며, 

Andreoni, Erard, and Feinstein(1998)은 이와 관련한 주제들을 폭넓게 정리하였다.  

2) 이 주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Scotchmer(199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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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납세자에게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고 소득이 이 수준을 넘

어서는 계층에서는 형평을 보다 크게 고려하여 신고 소득이 큰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별로 비사업소득의 경우에서와 유사한 조사 실적

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단지 10만달러 이상에서도 조사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소득과 비사업 소득에서의 세무조사의 빈도를 비

교해 보면, 사업소득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형평의 측면을 더 많이 고

려한 결과로 보인다. 

<표 Ⅱ-1> 미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2001년)

                                                             (단위: 천달러, %)

세  목 조사 비율

개인소득세 (총소득기준) 0.57

1) 비사업 소득  

25 미만

25 ∼ 50

50 ∼ 100

100 이상

0.64

0.23

0.28

0.75

2) 사업 소득: Schedule C 신고자의 경우

25 미만

25 ∼ 100

100 이상

2.67

1.18

1.45

자료: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2002.

 

이러한 상충관계는,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우

리나라 세무행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봉급생활자의 

그것에 비해 낮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

되곤 한다. 

위의 문장에는 사실과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주장이 섞여 있다.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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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률이 봉급생활자의 그것에 비해 낮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은 

좀 더 많은 논거가 필요하며 좀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한 주장이

다. 만약 이런 주장이 두 집단간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봉급생활자의 그것에 가깝도록 높여야 한다고까지 비약된다면, 아마도 잘

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그룹이 있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납세자들을 더 자주 세무조

사해야 하고 그 결과 두 그룹간의 소득 파악률과 조세부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두 그룹간의 조세부담을 같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때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즉,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그룹이 존재하면 바람직한 세무조사의 상대

적인 빈도를 결정할 때 효율과 형평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3). 이러한 상충관

계 속에서 세무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효율과 형평 사이의 절

충점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행정 비

용이 있을 것이고 또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해 사회가 허용해야 하는 세부담의 

불평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

다 하겠다.

즉,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봉급생활자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은 분명 사실이겠지

만,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 두 그룹 간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추정해 보고 나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행정 비용을 지불할 용의

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세부담의 차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

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효율과 형평 사이의 상충관계도 고정 불변의 어떤 것은 아니며, 사

3) 이러한 상충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형준(2003)을 들 수 있다.



- 10 -

회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한 예로서 신용거래가 보편화되면 자영

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히 줄어들며, 그 결과로 같

은 행정비용을 치르고도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의 소득 파악률의 차이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런 

믿음의 배경에는 고소득층에게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과 가산세가 더 커지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고소득층에게 더 자주 세무조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세금과 가산세는 저소득층을 세무조사할 때의 그것보

다 크다. 하지만, 신고소득을 낮추려는 납세자의 유인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

다. 고소득층을 자주 세무조사하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 최근의 경제학 이론은 저소득층을 세무조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효율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사용하면 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단기적

으로는 주어진 상충관계를 인정하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4.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납세자들의 태도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무당국

은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납세자

들이 신고하는 과세정보의 수준은 그 납세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하리라고 

믿는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것이다. 반면에 세무당국이 자

신의 실제 소득을 알 것이라고 믿는다면,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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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결국 세무당국 또는 세무행정에 대해 납세자들이 어떤 예상을 하는가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런 납세자들의 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제가 있다. 하나는 비리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템의 문

제이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예를 통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만약 운전자들이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

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려는 유혹

에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로,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또한 그 운전자

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 두 번째의 유혹은 비리와는 전

혀 상관이 없다.

세무행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무마할 수 있다

고 믿는다면 그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부정한 길로 접어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납세 순응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세무 비리의 문제였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무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세무행정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진리이다. 또한 국세청 등

을 중심으로 하여 청탁 등의 비리를 추방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되리라 기대한다.

비리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그 문제는 ‘얼마의 확률로 세무조

사를 받을까?’에 대한 납세자의 예상과 관련이 있다. 만약 그 확률이 무시할 만큼 

낮다면,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경제적인 유인을 갖게 된다. 

만약 그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믿는다면, 납세자는 과세정보를 성실히 신고할 것이

다.

즉, 비리와 관련한 첫 번째의 문제는 사회가 깨끗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결되



- 12 -

겠지만, 이 두 번째의 문제는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도리

어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비리의 문제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

라 점점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두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세무조사의 실제 빈도를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충분한 빈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면, 납세자들이 성실히 자신의 납세정보를 신고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뒤에

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의 조사 실적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그 빈도를 앞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의 주제가 실제의 세무조사 빈도를 납세자에게 납득시키는 문제이다. 일반

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납세자들은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실제보

다 낮게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의 빈도를 올리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빈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뒤에

서 다시 다루겠지만, 효율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계

층별 빈도를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5. 조세제도를 뒷받침하는 세무행정 

최근 들어 조세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역할

을 조세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무행정이 바로 서야 한

다. 조세제도는 세무행정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아무리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실제로 시행

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는 과거의 

세무행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본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소득세의 세율을 10%로 정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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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률을 변화시키면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10%지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회에서 10%의 세율이 정말로 바람직한지 또는 

소득세를 얼마나 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과거에 

세무행정을 통해 얻게 되는 통계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국가의 세무당국도 납세자의 소득 파악률을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으

며, 세무당국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려 할 것이

다. 세무당국과 의회 또는 정부의 다른 부처 사이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세무당국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달

라지면 다른 세무행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파악률은 사회적인 여건과 세무당국이 택한 정책수단에 의해 결

정된다. 세무조사의 빈도를 늘리거나 또는 가산세율을 높이면 소득 파악률은 당연

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현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다. 또한 세

무조사의 절대적인 빈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빈도를 달리함으로써 계층별

로 또는 집단별로 다른 소득 파악률을, 결과적으로는 다른 세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세무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조세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때 세무당국

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세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이 사용하는 전략은 원래 의도했던 조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세무행정은 의회 등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필

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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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근 주요한 세정의 변화

국세청은 공정․투명․신뢰 세정을 목표로 내걸고 세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었던 중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홈택스 서비스

우선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신고․고지․납부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국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서 각종 행정과 민원 

업무를 전산화하여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4).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각종 증명서의 발급 

(2) 국세의 고지 

(3) 신고서 등의 과세 자료 제출 

(4) 국세의 신고와 납부 

(5) 국세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조회와 안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한편에서는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최소한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차이만큼의 

납세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으

로 해서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여 누리지 못했던 납세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

4)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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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커졌다.

또한 세무당국의 측면에서도 행정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최

소한 서류를 접수하고 전산화하던 만큼의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

으로 납세자들이 홈택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규격화된 형태로 자신의 과세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줄어드는 행정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2. 세원 관리

<표 Ⅲ-1>은 지난 10년간 종합소득세에서 근거 과세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근거 과세자의 비율은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의 31.9%에

서 2002년도에는 47.3%로 증가하였다. 이 비율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방향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인다.

<표 Ⅲ-1> 연도별 종합소득세 근거 과세자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율 31.9 31.0 29.6 37.6 39.6 40.8 43.3 44.3 45.4 47.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세무당국이 과세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근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납세자들이 자신

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물론 세무당국이 보다 많은 

근거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행

정비용, 기장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납세자들의 납세비용, 개인의 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사회적인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비용들 때문에 세무당국은 적정한 수

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근거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신용거래가 보다 활발해지고, 은행 등의 각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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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런 비용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세무당국이 과세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덧붙여, 국세청은 금년 1월부터 건당 50만원을 넘어서는 접대비

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고액의 재산가에 

대해서는 인별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고지하였다.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도 있

다. 

여건의 변화와 새로이 도입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세무당국이 과세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보다 성실하게 유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된다.

3.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 

작년 이후,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하

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모범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성실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포상제도가 납세자들의 납

세의식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세정 혁신의 일환으로 

2003년 7월부터 더욱 확대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1차적으로 12명의 모범 성실 납세자를 지정하였고, 금년 1월에는 2

차로 21명의 납세자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들 모범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는 ‘모범 세무 대리인’에 대한 포상제도도 시행하고 있

다. 성실한 세무 대리인에게 우대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 12월에 11명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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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였고, 이들에게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우대 조치

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사제도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

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채찍을 가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납세자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위의 우대 조치들은 자신의 과세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물론 납세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되고 있어 세무당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의 크기가 한정적이며 이들 우대 조치만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납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된다.

4. 납세자의 권리 보호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3년 8

월부터 서울청과 중부청, 두 개의 지방청에 ‘조사상담관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

으며, 2004년부터는 정식기구로 설치하여 전국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각종 민원과 상담을 전담하는 기구

이다. 이 기구는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직을 견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

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 견제를 통한 균형이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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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만약 이 기구를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의 권리는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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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무조사제도의 정책 방향

1. 납세자 비율의 확대 

<표 Ⅳ-1>은 지난 8년간 종합소득세의 납세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도에

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 인원이 416만명이었으며, 이 중 212만명(52.8%)의 

소득이 과세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205만명(49.2%)이 확정신고 대상 인

원이었다. 즉, 2002년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채 절반이 되지 

않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한 두 해의 예외는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

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세체계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납세자들의 명목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납세자의 비율은 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는 조세체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납세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비율을 계속하여 높여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Ⅳ-1>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 인원 

(단위: 천명,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납세 인원 (A) 3,507 4,657 3,438 3,495 3,407 3,480 3,808 4,160

과세미달추정인원 2,119 2,386 2,120 2,246 2,047 1,850 2,002 2,115

과세 인원 (B) 1,388 1,272 1,318 1,249 1,360 1,631 1,807 2,046

비율(B/A) 39.6 34.8 38.3 35.7 39.9 46.9 47.4 4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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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과세의 구축 

<표 Ⅳ-2>는 지난 8년간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 인원 중에서 장부 등의 증빙에 

의한 근거 과세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도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인원

이 201만명이었으며, 그 중 장부 또는 증명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 납세자가 92만

명으로 48.3%였고, 추계 신고에 의한 과세자가 102만명으로 56.7%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확정 신고 인원에서 근거 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

은, 1995년의 29.6%에서 2002년의 47.3%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근거 과세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과세정

보에 대해 보다 많은 근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한편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

보를 축소하여 신고할 때 세무당국이 이를 적은 비용으로 적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한편에서는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를 보다 성실히 신고할 유인이 생긴다.

이 근거 과세자의 비율이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대한 근거를 대

표하는 변수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를 구성하는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2002년에도 그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그 비율을 점

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2> 연도별 종합소득세 근거 과세자의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확정신고 인원 1,357 1,247 1,299 1,226 1,342 1,616 1,782 2,010

근거과세 인원 395 461 505 495 573 680 790 919

추계신고 인원 940 765 770 718 749 856 951 1,023

근거과세 비율 29.6 37.6 39.6 40.8 43.4 44.3 45.4 47.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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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과 형평을 조화하는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의 조사실적

<표 Ⅳ-3>은 1998∼2002년 사이의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 

실적이다.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에서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면 연도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에 0.26%로 그 비율이 가장 낮

았고, 1998년과 1999년도에는 각각 0.65%와 0.72%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각

각 0.39%와 0.34%였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의 1인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21.0백만원이었

으며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약 25.0백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35.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이 액수는 세무조사 대상자 전체 인

원으로 나눈 값이므로 세무조사 이후 세금이 추징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인

당 추징세액을 계산하면 그 규모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3> 종합소득세 조사 실적

(단위: 건, 천명, 백만원, %)

조사건수
전체

신고인원

조사비율

(신고인원대비)

전체

추징세액
1인당 추징세액

1998 8,506 1,299 0.65 178,338 20.97

1999 8,771 1,226 0.72 232,765 26.54

2000 3,461 1,342 0.26 91,706 26.50

2001 6,347 1,616 0.39 163,718 25.79

2002 6,141 1,782 0.34 215,098 35.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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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는 1998∼2002년 사이에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 실적을 나타

내고 있다. 전체 법인에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2.48%였으며, 2001년도에는 1.76% 수준이었고, 2002년도에는 1.86%이다. 세무조사 

후 법인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433.5백만원에서 2001년도까지는 매

년 증가하여 583.9백만원에 달하였고 2002년도에는 442.5백만원이다.

   
<표 Ⅳ-4> 법인세 조사 실적

(단위: 건, 명, 백만원, %)

조사 건수 전체 법인 수 조사 비율 추징세액
1인당 

추징세액

1998 4,453 179,316 2.48 1,930,436 433.51

1999 4,868 181,835 2.68 2,164,729 444.69

2000 3,785 206,354 1.83 1,931,132 510.20

2001 4,280 242,652 1.76 2,499,028 583.88

2002 5,326 286,352 1.86 2,356,539 442.45

  주: 1. 추징세액은 법인세와 기타세를 포함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나. 축소 신고의 가능성과 계층간 세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할 때는 그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적절한 수

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세무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은 기본적

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과 공평의 문제이다. 즉, 세무조사의 빈도는 얼마나 납세자

의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사회적인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중

심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비율과 관련한 자료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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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개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세무행정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과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세무조사의 빈도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표 Ⅳ-5>는 미국의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빈도를 나타

내고 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2001년도에 미국의 세무당국은 전

체 개인 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0.57%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비율은 동

년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에서의 세무조사 실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조세체계가 다르고 또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이 수치들은 최소한 종합소득세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의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

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탈세 규모가 그리 작지 않다는 연

구를 감안한다면5),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빈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사업소득과 비사업 소득으로 나누어 세무

조사의 빈도를 달리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미국의 세무당국은 고소득층에서는 형평을 보다 강조하여 다른 소득계층

보다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계층에서는 효율을 보다 강조하여 

낮은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사업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사업 소득자와 비사

업 소득자 사이의 세부담의 공평을 보다 중시하여 사업 소득자를 더 자주 세무조사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관한 연구로는 유일호(199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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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미국의 세무조사 비율

                                                             (단위: 천달러, %)

세  목 1997 1998 1999 2000 2001

개인소득세 (총소득 기준) 0.99 0.90 0.49 0.58 0.57

1) 비사업소득 

25 미만
25 ∼ 50
50,000 ∼ 100
100 이상

0.81
0.58
0.62
1.66

0.58
0.36
0.37
1.14

0.37
0.21
0.23
0.84

0.40
0.22
0.23
0.69

0.64
0.23
0.28
0.75

2) 사업소득

- Schedule C 신고자 

25 미만
25 ∼ 100
100 이상

2.37
1.82
3.25

2.69
1.30
2.40

2.43
0.93
1.48

2.72
1.02
1.20

2.67
1.18
1.45

- Schedule F 신고자 

100 미만
100 이상

0.93
1.63

0.68
1.23

0.35
0.80

0.55
1.18

0.47
0.72

법인소득세 (총자산 기준)
2.09 1.12 1.55 0.95 0.97

250 미만
250 ∼ 1,000
1,000 ∼ 5,000
5,000 ∼ 10,000
10,000 ∼ 50,000
50,000 ∼ 100,000
100,000 ∼ 250,000
250,000 이상

0.77
2.52
6.40
13.52
18.02
18.19
19.61
38.60

0.29
1.10
2.96
6.99
11.67
14.68
17.42
31.43

0.46
1.68
4.93
10.30
14.90
16.49
18.83
35.70

0.25
0.78
2.04
5.33
9.66
12.32
17.55
32.09

0.24
0.76
2.08
4.63
7.8

10.74
15.98
34.37

자료: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 Book, 1998, 1999, 2000, 2001, 2002.

우리나라의 세무당국도 분명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의 빈도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전략에 대해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

단지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개를 하는 경우와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무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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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납세자들에게 소득

을 낮게 신고할 때 더 자주 세무조사를 받는 부담을 줌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보다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도 효율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층

별 세무조사의 빈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세자들에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를 더 자주 세무조사해야 한다. 이때 

만약 계층별 세무조사의 빈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은 소득을 낮게 신고하

면 세무조사를 더 받는다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

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 조사의 빈

도를 결정할 때 같은 조건이라면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를 상대적으로 자주 세무

조사해야하며 또한 그 빈도를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행정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세무당국도 최소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앞서도 언

급했듯이 세무행정에서도 효율과 형평 사이의 상충관계가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에 어느 정도의 세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세부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서는 이러한 논의와 합의는 필수적이다. 적어도 사업소득과 비사업 소득별 세무조

사의 실적과 비용, 또는 각종 중요한 카테고리별로 세무조사의 실적과 비용을 공개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의 빈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효율과 

형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에서 일

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더 자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성실 신고의 유도라면, 신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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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형평의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한 특

별대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하나의 예가 미국이 U자형 세무

조사 전략일 것이다.            

이제 법인세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법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우

리나라보다 더 낮은 확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도

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법인의 1.8%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반면, 미국은 1.0%

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무조사를 실시한 빈도는 미국이 낮지만, 자산이 증가함에 따

라 세무조사의 빈도가 늘어나는 증가율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규모별 세무조사의 빈도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

지만, 미국에 비해 자산규모가 커질 때 세무조사를 받는 빈도가 커지는 폭은 작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법인과 비교하여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체납 관리

<표 Ⅳ-6>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도에 총 체납액은 14조 9천억원이며, 12조원이 정리되었고 2조 9천억원이 

2003년으로 이월되었다. 정리 실적 중에서는 6조 2천억원이 결손 처리되었고, 1조 2

천억원이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총 체납액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93년에는 6조원이었다가 매년 증가하여 1998

년에 10조원을 돌파하여 2002년에는 14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결손 처리액의 

연도별 추세 또한 1993년에는 1조 3천억원이었다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2년

에는 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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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국세 체납액의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총 체납액
정리 실적

미 정리
계 현 금 결 손 결정취소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0,356

62,901

71,301

81,249

95,550

121,799

127,065

120,574

133,930

148,544

35,936

42,830

50,048

57,706

67,877

86,925

92,580

89,283

105,155

119,693

15,709

16,846

19,062

21,777

22,972

26,986

28,481

30,602

37,608

45,582

12,651

16,560

21,280

24,337

32,793

47,506

53,237

45,885

56,125

62,082

7,576

9,424

9,706

11,592

12,112

12,433

10,862

12,796

11,422

12,029

24,420

20,071

21,253

23,543

27,673

34,874

34,485

31,291

28,775

28,8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물론 총 체납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표 Ⅳ-7>에서 보

듯이 내국세 대비 총 체납액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납과 관련한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총 체납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2002년도에는 전체 내국세의 18%에 달

하고 있다. 체납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

지 않는 납세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우려스러

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규모가 증가하면 먼저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결손으

로 처리되는 액수만큼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체납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보다 중

요한 것은 납세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체납액이 증가하면 납세자

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이러한 납세자의 태도

는 다시 체납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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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당

국은 체납액의 규모를 줄이는 데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Ⅳ-7> 체납액 규모의 비교

(단위: %)

연도 총 체납액/내국세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7.7

16.4

16.1

16.5

18.3

23.8

22.5

17.0

18.1

18.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표 Ⅳ-8>은 총 체납 대비 또는 채납 정리 실적 대비 결정 취소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최근에는 두 비율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당국이 과거보다는 

점차 합리적으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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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결정 취소의 비율

(단위: %)

연도 총 체납액 대비 체납 정리 실적 대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2.6

15.0

13.6

14.3

12.7

10.2

8.5

10.6

8.5

8.1

21.1

22.0

19.4

20.1

17.8

14.3

11.7

14.3

10.9

10.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 연도.



- 30 -

V. 결론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무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다르게 표현하여 세금 납부액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자신의 과세정보를 축소하여 신

고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이러한 경제적 유

인을 제거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납세자의 납세순

응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구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세무조사제도이다.

세무조사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재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율과 형평의 

상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어진 조세제도하에서 신고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세부담은 보다 공평해지겠지만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해 내기는 어려워진다. 보다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신고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자주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에는 원래의 조세제도가 의도했던 것보다 세부담이 더 역진적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충관계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해 내는 것이다.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은 치르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불공평은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무행정이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데 필

요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세무당국은 세무 부조리를 없애고 성실한 납세

자가 우대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

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의 결실에 기초하여 보다 정교한 전략

을 세우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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